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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 주 개정세법
가가치세

가가치세 시행령

조세특례제한법

§ 개정세법 해설
사이버 을 통한 통신판매업납세절차 신설

- 차-

본 침서의 내 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차이가 있을 있 니다.



가가치세가가치세
§ 사업 ( 제 )에 하여 미등록 가산세(공 가액 1%) 신설

§ 신고·납 성실 가산세 세 본 에서 규정하고 당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과

- 무신고가산세 20% / 당·무·과소신고가산세 40% / 과소신고가산세 10%

- 당 초과환 신고가산세 40% / 초과환 신고가산세10%

§ 세 계산서 미 , ·가공세 계산서 시 가산세 과 → 공 가액 2%

§ 간 과세 납 무 제시 휴업 ·폐업 ·과세 형전환 과세 6월 환산적

☞ 2007. 01.01 후 신고 터

§ 간 과세 로 납 무 제 가 납 한 경 환 청 가 없어 환 결정

☞ 2007. 01.01 후 납 터

§ 신 드 수취에 매 세액 공제시 확 규정 삭제

- 신 드 수취 세서 제출 매출전 5년간 보 시 공제됨

☞ 2007. 01.01 후 신고 터

주요개정세법주요개정세법



주요개정세법주요개정세법

§ 가통신사업 ( 션·G 켓 등) 통한 통신판매 사업 가 사업 없는 경

가통신사업 주사업 소 사업 로 하 록 규정

§ 가통신사업 ( 션·G 켓 등) 한 통신판매업 로 사업 없는 납세 무

제 상 는 사업 등록 가통신사업 가 총 하여 등록하고 납세 로

신고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등 처 하 록 규정(2007.07.01 후 공 터)

§ 가통신사업 ( 션·G 켓 등)가 제공하는 가통신업무( 픈 켓 판매수수료 등)에

한 세 계산서 무 신설(2007.07.01 후 공 터)

가가치세가가치세 시행령시행령



주요개정세법주요개정세법

§ 매 행 세 계산서 제 시행
→ 공 가 세 계산서 거 하는 경 정 건 갖추어 할세무서

확 아 매 가 할 수 록 함
☞ 2007.07.01. 후 공 터 시행

- 행 상 : 세 계산서 무 는 과세 가 세 계산서 행 거 한 경

- 신청 : 공 시 로 터 15 내 “거래사실 확 신청서”에 객 적 빙서
첨 하여 신청 할 세무서 에 신청

- 상 액 : 공 가 10만원 상 500만원 하
- 거 사 : 신청 한 경과, 미등록 휴·폐업 거래, 월 2회 상 신청한 경

§ 현 거래 확 제 시행
→ 소매· 숙 등 수 행사업 에게 현 하고 현 수 한 경

할세무서 현 거래 사실 확 경 현 수 것 로 정함

☞ 2007.07.01. 후 공 터 시행

- 행 상 : 소매· 숙 등 소비 상 로 사업 하는 현 수 가맹 사업 가

현 수 거 한 경

- 신청 : 공 시 로 터 15 내 “현 거래 확 신청서”에 객 적 빙서

첨 하여 세무서 , 세청 , 세청 에게 제출

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



개정세법해설개정세법해설

§ 사업 정
- 원 : 가통신사업 주된 사업 소
- : 사업 둔 경 에는 그 사업

§ 사업 등록
- 총 등록: 사업 없는 납 무 제 상 는 가통신사업 가

할세무서 에게 신청
- 개 등록:총 등록 상 통신판매업 는 할세무서 에게 개 신청

§ 사업 등록 호

- 총 등록 상 통신판매업 ☞ 사 에 등록된 아

§ 납세
- 가통신사업 가 총 등록 상 통신판매업 가세 신고·납 업무 등 처
- 세 계산서 무 여

사이버 을사이버 을 통한통한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 납세절차납세절차 신설신설

* 총 등록 상인 「통신판매업자」기 (재경 령 2007.04.02 신설)
1.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역의 공급횟 가 10회 이상이 될 것
2.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역의 공급 가의 합계액이 6백만 이상이 될 것


